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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/ 자녀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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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

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
근로/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근로/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

 신청시기 (2018년 귀속 소득분)
 정기: 2019/5/1 ~ 5/31
 기한후: 2019/6/1 ~ 12/2

 지급시기(2018년 귀속 소득분)
 정기: 9월말까지 지급

 허위 신청시:
 고의, 중과실: 2년간 지급제한
 사기, 부정: 5년간 지급제한



근로장려금 (EITC: Earned Income Tax Credit)

 대상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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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가구: 홑벌이, 맞벌이 가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
 홑벌이: 배우자(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)나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거
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가 있는 경우

 맞벌이: 배우자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
이상인 가구

 소득기준: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
• 단독가구: 2,000만원 (<=3~150만원 지급)
• 홑벌이가구: 3,000만원 (<=3~260만원 지급)
• 맞벌이가구: 3,600만원 (<=3~360만원 지급)

 재산기준: 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

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소득자



자녀장려금 (CTC: Child Tax Credit)

 대상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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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홑벌이: 배우자(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)나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거
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가 있는 경우

 맞벌이: 배우자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
이상인 가구

 가구요건: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을 것

 소득기준: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
• 홑벌이가구: 4,000만원 (<=1인당 50~70만원 지급)
• 맞벌이가구: 4,000만원 (<=1인당 50~70만원 지급)

 재산기준: 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

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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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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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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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

인적사항작성>소득명세작성>전세금명세작성>계좌정보작성>신청확인및전송

① 가구원명세는 2018/12/31 기준생계를같이하는모든동거가족을기록
② 공인인증서로로그인한경우가족정보조회되며, 사실과다른경우수정/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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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

인적사항작성>소득명세작성>전세금명세작성>계좌정보작성>신청확인및전송

① 조회된금액이사실과다른경우금액을수정 / 항목삭제
② ‘소득’은비과세소득제외한수입금액을의미 (필요경비공제전)
③ ‘소득’금액을수정한경우소득증거서류를첨부서류로제출필요

1
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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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

인적사항작성>소득명세작성>전세금명세작성>계좌정보작성>신청확인및전송

① 신청자와가구원이임차한주택, 상가등이있는경우에만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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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

인적사항작성>소득명세작성>전세금명세작성>계좌정보작성>신청확인및전송

① 신청자명의계좌송금 or 우체국방문수령중선택
② 신청자본인명의계좌만신청가능

1

2
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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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Tax (www.ptax.kr)

지역 교회

목회자 1

목회자 2

목회자 3

일반직 1

1. 인적정보입력
2. 급여/사례비입력

(월별) 급여대장

(개인별) 원천징수부

원천세
신고

전자파일

지급명세서

세무
대리인

국세청

납부서

3. 급여명세전송

4. 국세청
전자신고

5. 납부서
upload

P-Tax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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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& A


